
[별표 2] <개정 2011.12.19>

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(제2조 단서 관련)

구 분 임 금 의  범 위

공통요건
1.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

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
금 또는 수당

2.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(도급
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)에 대하여 매월 1회 이
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

개별적인 임금ㆍ수당
의 판단기준

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
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
는 수당
1.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

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
2.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

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
3.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

기술이나 자격증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
라 지급하는 수당

4.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
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

5.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, 택시, 화물자
동차, 선박,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
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
을 지급하는 수당

6.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
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

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
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
임금 또는 수당


